
공원조성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된 토지에 

대한 수용보상액을 산정

공원조성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된 토지에 대한 수

용보상액을 산정하는 경우, 그 대상 토지의 용도지역을 일반거주지역으로 하여 평가하여야 한

다.<BR>(대법원 2007.07.12. 선고 2006두11507 판결)<BR>


